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잔액 이체
기한 변경

2026.1.28.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이 완료되어, 제91조의2에 따른 
학생인건비 반납·계정대체 기한이 차년도 3월 31일(금년에 한하여 10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
다.

1. 주요 개정 사항
■ 이행 기한: 반납·계정대체 기한을 연장하여 연구 현장의 행정 편의를 도모

2. 학생인건비 잔액 계정대체 처리 개요
■ 적용 대상: 우리대학 모든 연구책임자 계정
■ 산정 공식: 2025.12.31일 기준 아래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기관 계정으로 이체

■ 처리 방법: 우리대학은 연구개발기관단위 기관으로 산정된 금액을 대학(기관) 계정으로 이체
■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체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 확
정 후 상세안내 예정

본 제도는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된 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을 유도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적시에 
학생인건비 지급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 연구관리팀에서는 25년 12월에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계정대체 필요액을 안내드린바 있
습니다. (작년 12월 중 안내를 받지 않으신 분은 계정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 02-2077-7286
✉ research@sm.ac.kr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제9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의 합) × 0.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이행 기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함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함

(단, 2026년의 경우 10월 31일)

mailto:research@sm.ac.kr

